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20. 5. 26.>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가.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은 야생동물과 사산 또는 유산된 야생동물의 태아

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 당시의 해당 야생동물 및 그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경우: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
료비 또는 정상적인 야생동물의 평가액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평가액을 
뺀 금액

  나.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의 출입제한 일수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유료 관

람객 수 - 출입제한 기간 중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 × 해당 사육시설의 
최근 1년 1명당 평균 유료 관람료 × 70퍼센트(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 운영
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다.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살처분한 야
생동물의 평가액(이하 "야생동물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평가액의 100
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
해서는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야생동물이 발견된 야생동물 보호ㆍ관
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최초로 신고한 야생동물 보호ㆍ
관리시설(시ㆍ군ㆍ구 단위로 판단한다): 야생동물평가액 전액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확인 결과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야생동물 보
호ㆍ관리시설: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90

    3) 그 밖의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80

2.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감액한다. 

  가. 법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하지 않
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검사 과정에



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

로 나타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
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2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
물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
물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4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
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
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
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야생동물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야생동물의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72시간 이상 살처분이 지연되거나 살처분
을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